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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

•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함.

•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어 토양에 환원됨.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자원화 비율은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한 반면,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로 

감소함.

• 가축분뇨는 개별 처리시설에서 80.3%가 처리되며 나머지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됨. 

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우리나라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 공급량은 매우 높은 수준임.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김창길 외 201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기준이 강화되었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결과를 보관해야 함.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등의 대응 방안 추진이 필요 

•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고체연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개별 

농가에서의 처리하도록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수요처 다변화, 퇴·액비 살포지원 기준의 확대,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 

• 최근 농정의 중요한 방향인 환경과 지속 가능성 바탕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함.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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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실태

1.1.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 지속 증가

•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

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함. 

• 축종별로는 돼지 분뇨 발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한육우, 젖소, 닭 순임. 2019년 

기준, 돼지 분뇨 발생량은 2,072만 톤으로 전체 분뇨 발생량의 40.0%를 차지함.

• 한육우 분뇨 발생량은 1,598만 톤으로 전체 분뇨 발생량의 30.8%를 차지하며, 닭 분뇨 발생량은 

792만 톤으로 15.3%, 젖소 분뇨 발생량은 557만 톤으로 10.7%를 차지함.

<그림 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축종별 비중

주 1)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사육두수(통계청의 가축통계 1~4분기 평균, 기타가축 각 연도말 사육두수 기준)에 축종별 분뇨 발생량(한육우 

13.7kg/1일/1마리, 젖소 37.7kg, 돼지 5.1kg, 닭·오리 0.12kg)을 적용하여 추정함. 

     2) 환경부는 2008년 사육 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을 반영하여 촉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재산정하여 공지함.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1) 환경부(2008. 12. 24.)-알림/홍보-뉴스-공지·공고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공지”(www.me.go.kr, 검색일: 2020. 9. 1.).



 현안분석 3

1.2. 가축분뇨 처리 실태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자원화 대책 중심으로 대응

• 2006년 3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의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목표를 달성함(김현중 외 2018).

• 가축분뇨처리 대응방식은 정화방류와 가축분뇨 자원화 대응 방안이 있음. 그중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로 감소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농가의 개별처리시

설이나, 소규모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짐.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으로 자원화 물량 비중은 증가하지만 점차 수요처가 감소하는 위기

• 우리나라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 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음.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비중은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함.

<표 1> 가축분뇨 처리 현황

단위: 천 톤, % 

연도 발생량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해양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

2008
41,743 35,207 32,912 2,295 1,184 2,907 1,460 985

(100) (84.3) (78.8) (5.5) (2.8) (7.0) (3.5) (2.4)

2009
43,703 37,396 34,742 2,654 1,199 2,973 1,171 964

(100) (85.6) (79.5) (6.1) (2.7) (6.8) (2.7) (2.2)

2010
46,534 40,286 37,220 3,066 1,427 2,727 1,070 1,024

(100) (86.6) (80.0) (6.6) (3.1) (5.9) (2.3) (2.2)

2011
42,685 37,396 34,393 3,003 1,527 2,057 767 938

(100) (87.6) (80.6) (7.0) (3.6) (4.8) (1.8) (2.2)

2012
46,489 41,236 37,656 3,580 1,999 2,211 - 1,043

(100) (88.7) (81.0) (7.7) (4.3) (4.8) (0) (2.2)

2013
47,235 42,129 38,132 3,997 1,552 2,510 - 1,043

(100) (89.2) (80.7) (8.5) (3.3) (5.3) (0) (2.2)

2014
46,233 41,469 37,495 3,974 1,339 2,496 - 929

(100) (89.7) (81.1) (8.6) (2.9) (5.4) (0) (2.0)

2015
46,530 41,991 37,244 4,747 1,064 2,997 - 478

(100) (90.2) (80.0) (10.2) (2.3) (6.4) (0) (1.0)

2016
46,988 42,576 37,417 5,159 1,084 2,762 - 566

(100) (90.6) (79.6) (11.0) (2.3) (5.9) (0) (1.2)

2017
48,460 44,104 38,848 5,256 1,095 2,762 - 499

(100) (91.0) (80.2) (10.8) (2.3) (5.7) (0) (1.0)

2018
51,013 46,530 40,647 5,884 1,167 2,751 - 565

(100) (91.2) (79.7) (11.5) (2.3) (5.4) (0) (1.1)

2019
51,838 47,404 41,428 5,976 1,167 2,630 - 636

(100) (91.4) (79.9) (11.5) (2.3) (5.1) (0) (1.2)

주: (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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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는 1991년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다가, 2006년

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이 법률 

제정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됨. 

•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고, 또한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투융자 사업을 통해 시설도 확충함(김현중 외 2018). 정부 지원 

등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가축분뇨 자원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원화업

체의 의견으로 ‘가축분뇨 처리 축산농가의 만족도가 상승한다’와 ‘퇴·액비 이용 경종농가의 만족도

가 상승한다’는 응답률이 77.5%로 높게 나타남. 

가축분뇨 중 80.3%는 개별처리시설에서, 나머지는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개별처리시설과 위탁처리시설로 구분됨. 개별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

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3)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임. 2019년 기준, 가축분

뇨 발생량의 80.3%가 개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자원화 비중이 78.0%, 정화방류 비중은 2.3%임.

• 2018년 기준, 배출시설 수는 181,485개소로, 이 중 신고대상 미만 시설은 96,667개소로 53.3%를 

차지하고, 신고대상은 60,345개소로 33.3%, 허가대상은 24,464개소로 13.5%를 차지함. 사육 마

릿수 기준으로는 신고대상 마릿수가 64.6%, 허가대상 마릿수가 26.1%, 신고대상 미만 마릿수가 

9.3%를 차지함.4)

• 신고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공공처리시설이나 재활용업자 등에게 전

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됨(「가축분뇨법」 제12조). 신고 미만 농가는 

자율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는 금지됨(김현중 외 2018). 

• 위탁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혹은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에너지화를 통해 연료로 사용한 후 퇴액비화하여 농

경지에 살포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시설로 퇴액비화, 에너지화 시설도 있음. 

•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중은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의 

자원화 비중은 13.4%(697만 톤), 정화방류 비중은 5.1%(263만 톤)임(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공동자원화시설은 99개소(2019년 11월 기준)가 가동 중이며, 이 중 퇴·액비화 시설이 93개소, 바이

오가스 연계시설이 2개소, 에너지화 시설이 6개소임.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95개소(2018년 기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기본과제인 「경축순환농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치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으며, 조사업체 수는 총 30개임.

3)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축종별 시설 규모에 따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4)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환경부 국립환경원_전국오염원 조사자료. 검색일: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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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정화처리 시설이 85개소로 가장 많고, 바이오가스 시설은 4개소, 퇴비화 시

설은 4개소, 액비화 시설은 2개소임.6) 

<표 2> 공동자원화시설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단위: 개소

연도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에너지화

소계 가동 인허가 등 소계 가동 인허가 등 소계 가동 인허가 등

2006 1 1

2007 4 4

2008 15 15

2009 18 18

2010 17 17 2 2

2011 11 11

2012 16 16 1 1

2013 5 5 1 1

2014 3 3 1 1 1 1

2015 1 1 1 1

2016 1 1 3 1 2

2017

2018 2 2 1 1

2019 1 1

계 93 91 2 2 2 0 11 6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2019. 11.) “202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선정 계획.”

<표 3> 공공처리시설 현황(2018년 기준, 환경부)

단위: 개소, %

구분 계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가스

연계 단독 정화 액비

개소 95 4 2 54 31 3 1

비중 100.0 4.2 2.1 56.8 32.6 3.2 1.1

자료: 환경부(www.me.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검색일: 2019. 9. 16.

5) 농림축산식품부(2019. 11.) “202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선정 계획.”

6) 환경부(www.me.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검색일: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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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여건 변화

2.1.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퇴·액비 수용처 감소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지만, 경지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전망  

•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수

용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9년 5,184만 톤에서 2030년 5,356만 톤으로 3.3%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지

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ha에서 150만 ha로 5.4% 감소할 전망임. 초지에도 퇴액비 살포가 가능하

지만 초지면적은 2005년 43,581ha에서 2018년 33,498ha로 23.1% 감소하였음.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더라도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요처 확대 노력과 함께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거나 퇴·액비로의 자원화하는 물량을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함. 

<그림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경지면적 전망

  주: 2019년까지는 실적치이며, 2020년부터는 전망치임(농업전망 2020).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치는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와 축종별 가축분

뇨 발생량(한육우 13.7kg/1일, 젖소 37.7kg, 돼지 5.1kg/1일, 닭ㆍ오리 0.12kg/1일)을 이용하여 2018~2027년까지 추정한 후, 연도별 

증감률을 2019년 가축분뇨 발생량에 적용하여 전망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주제별통계-농업면적조사-전국경지면적;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가축분뇨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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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경지의 양분 과잉으로 한계에 직면

가축분뇨 자원화에 농경지 양분수지도 중요한 요소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자 하여도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 공급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현실

적인 한계에 직면

•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등), 가축분뇨, 화학비료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 인 등의 과

다 공급으로 토양양분이 과잉 상태임.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김창길 

외 201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 20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중단되고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시행됨에도, 화학비료 

판매량은 2009년 424만 톤에서 2017년 438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화학비료의 사용량 증가는 양분

과잉의 한 원인이 되고, 수질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

릴 수 있음. 

• 부숙유기질 비료와 유박 등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유기질비료 판매량 또한 증가하여 국내 자원화 퇴

비, 액비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토양의 양분 과잉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도 높아 지역단위 양분관리가 필요

• 정부는 농경지의 양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화학비료 대신 

사용케 함으로써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비옥하게 할 필요가 있음.

<표 4> 우리나라 지역별 양분수지 분석 결과

지역
양분초과량(kg/ha) 양분초과율(%)

질소 인산 계 질소 인산 계

경기도 242.1 173.0 415.0 233.5 314.4 274.1

강원도 150.1 80.2 230.4 125.8 142.5 134.2

충청북도 164.9 92.5 257.4 167.1 175.3 171.2

충청남도 155.1 80.7 235.8 147.9 142.9 145.4

전라북도 169.9 78.1 248.0 154.6 120.3 137.5

전라남도 107.3 33.9 141.2 87.4 50.0 68.7

경상북도 144.9 91.0 235.9 142.6 172.1 157.4

경상남도 83.8 48.6 132.3 68.6 78.3 73.4

제주도 77.4 42.5 119.9 51.8 45.9 48.9

평균 143.9 80.0 224.0 131.0 138.0 134.5

주: 김창길 외(2015)는 2014년 기준 작물재배면적, 성분별 화학비료 판매량, 가축 사육두수 자료를 이용하여 도별 양분수지를 분석함. 양분초과량

은 작물요구량 대비 질소, 인산 성분의 초과량을 의미하며, 양분초과율은 작물요구량 대비 질소, 인산 성분의 초과 비율을 의미함. 

자료: 김창길 외(2015).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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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를 원료로 제조된 퇴·액비 등을 통해 공급된 토양의 양

분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임.7) 2021년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도 도입

을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퇴·액비를 소비할 농경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김현중 외 2018) 

2.3.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강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려면 강화된 부숙도 기준 충족 필요

• 환경부는 최근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숙도 기준을 강화함. 액비는 부숙완료 단

계까지 부숙시켜야 하며, 강화된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

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부터, 그 외 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됨. 

• 퇴비 부숙도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1,500㎡ 이상 배출시설은 부숙후기 또

는 부숙완료 단계까지 퇴비를 부숙시켜야 하며, 1,500㎡ 미만 배출시설은 부숙중기까지 부숙시켜야 함. 

부숙중기까지 퇴비를 부숙시키더라도  농경지에 퇴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경부는 퇴·액비의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퇴비

액비화기준’을 신설하였음(｢가축분뇨법｣ 제13조의 2). 퇴비와 액비는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

며, <표 5>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8) 판정 기준은 환경부의 ｢퇴비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8-115호)에서 정하고 있음.

<표 5> 퇴비 및 액비화 기준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60호) [별표 3].

7) 환경부 카드뉴스 2018. “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8) “퇴비, 액비의 원료가 퇴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환경부 고시 2018-115호 제2조)

퇴비화 기준 액비화 기준

축종 항목 기준 축종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돼지·젖소

부숙도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돼지
구리 500㎎/㎏ 이하 염분 2.0% 이하

아연 1,200㎎/㎏ 이하 구리 70㎎/㎏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아연 1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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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판정 기준

주: 퇴비 부숙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법(콤백: CoMMe-100, 솔비타: Solvita)으로 측정함. 액비 부숙

도는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를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함. 액비 미부숙이 의심될 때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함(환경부 고시 2018-115호 제2조 및 제3조).

자료: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8-115호).

• 부숙중기를 적용받는 1,500㎡ 미만의 배출시설은 신고대상과 일부 허가대상이 포함되는데, 우리나

라 가축 사육 마릿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용 대상이 많음.

•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 1회 받고,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받은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9)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었

으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함.10) 2020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의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전체 50,517농가 중 28.8%는 퇴비 부숙도 관리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

• 정부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 부숙 기간 충족을 위한 보완 시

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농가별 이행계획

서를 토대로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임.”11)

•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 실태 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2020. 7. 기준)에 의하면, 퇴비 부숙

도 관리 대상 축산농가 50,517호 중 71.2%는 자체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가 가능한 농가로 조사되

었으며, 나머지 28.8%는 관리가 필요한 농가로 나타났음.

• 퇴비 부숙도 관리가 필요한 농가 14,573호 중, 52.7%는 부숙도 관리만 미흡한 농가로 나타났으며, 

22.1%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교반 장비가 부족한 농가로, 19.7%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퇴

비사가 부족한 농가로, 나머지 5.5%는 부숙도 관리가 미흡하고 교반 장비와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로 

9) 신고규모: 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 허가규모: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 

10)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3월 24일자 보도자료.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11)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3월 24일자 보도자료.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퇴비 부숙도 기준 액비화 기준

구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구분 기계적 분석법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1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2

부숙중기 부숙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3 부숙중기 부숙 기간이 좀더 필요한 상태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4~6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7~8 부숙완료 액비의 부숙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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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음.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숙도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퇴비사 및 교반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함. 

<표 7> 퇴비 부숙도 대상 축산농가 실태 조사 결과

주: (  )는 관리 필요농가 대비 비율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7월 6일자 보도자료. “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구분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
자체 관리 
가능 농가

관리 필요 
농가

관리 필요농가 세부 유형

부숙도
관리 미흡

부숙도 관리 미흡
+교반 장비 부족

부숙도 관리 미흡
+퇴비사 부족

부숙도 관리 미흡
+교반 장비 부족
+퇴비사 부족

농가 50,517 35,944 14,573 7,683 3,219 2,865 806

비율(%)
100.0 71.2 28.8

(100.0)
15.2

(52.7)
6.4

(22.1)
5.7

(19.7)
1.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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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대응과제

3.1.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다양화

경지면적 감소와 농경지 양분 과잉으로 퇴액비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확대 필요

•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농경지 양분 

과잉 상태인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농경지

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따라서, 퇴·액비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으로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위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

어 있으며,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의 경우,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이후 소화액이 발생함. 이 소화액은 액비로 만들

어져 농경지에 환원되거나 정화방류로 처리됨. 소화액은 액비의 성분기준(비료성분 합계량 0.3% 이

상)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화방류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김현중 외 2018). 

다만, 가축분뇨 정화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하며, 정화방류 관련 기술 

수준 향상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12) 가중치(현재 1.0)의 상향 조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김현중 외 2018). 

• 2015년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는 비교적 최근에 추진되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과 시설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연구,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1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토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확

보하여야 하며, 자체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박연수 2018). 

13)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에너지, 수력,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등), 지열, 조력, 매립지 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폐기물에너

지, Bio-SRF 등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아직까지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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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연료로 연소하거나 바이오 가스(혐기성 소

화)로 처리하면 개방형 혐기 저장조나 슬러리 형태로 처리할 경우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감

소함(IPCC 2019).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고체연료화는 지구온난화 이슈에 적절히 대

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3.2.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및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개별농가 처리시설 개선 및 공동처리시설 확충 필요 

• 최근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숙도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냄새를 제거한 후 살포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농가는 공동자원

화시설 등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개별 농가 단위에서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가 조사 결과, 6,890농가가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한 교반 장비 및 퇴비사

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가가 퇴비화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퇴비화 시설 개선이 힘든 농가는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함. 

•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전문 처리시설과 퇴비 부숙도 수

준 향상을 위한 공동퇴비장 등 마을형퇴비자원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처리시설을 개

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간업

체가 자체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주민 설득 노력 

등 적극적으로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김현중 외 2018). 

•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

한 가축분뇨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문제로 공동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존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의 주 수입원인 축산농가

의 가축분뇨 수거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 판매 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등 추가 수

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바이오가스 시설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김현중 외 2018).  

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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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대책 필요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을 위해 수요처 다변화 및 퇴·액비 살포 지원 확대

• 농경지 감소, 토양양분 과다 등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살포

지 확보가 필요하며, 화학비료 대체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축분뇨 퇴액

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처를 현재의 벼재배지뿐만 아니라 임야를 개간한 농경지, 시설원예

농가 및 과수농가의 재배지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작물은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비용으로 액비를 활용할 경우 액비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 수요

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퇴·액비 살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의 경우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이 1순위, ‘퇴·액비 

살포 인력 및 장비 운영 비용’이 2순위로 나타남.14)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에 따라 살포비는 면적(20만 원/ha 내외15))으로 지급하여, 실제 살포한 양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함. 토양 검정 결과 동일 면적에 추가적인 액비 살포가 필요하여 2회 이상 살

포하여도 면적으로만 지원하고 있음. 액비 제조 시 원심분리, 유기물 산화, 폭기 등 다양한 과정을 거

치면서 저농도의 액비가 만들어짐. 저농도 액비를 살포하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살포해

야 하는데 단위면적당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살포량 대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김현중 외 2018). 경

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모작 등의 경우 시비 처방을 근거로 살포량 기준으로 중복 살포를 인정

할 필요가 있음.

• 퇴비 및 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에 따라 퇴비, 액비 살포비가 지급되는데, 퇴비의 경우 살포차량을 이

용한 액비와 달리, 굴삭기(상차), 트럭(운반), 트랙터 및 살포기(살포) 등 추가적인 장비 또는 인력이 

필요함. 따라서 퇴비 살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퇴비 살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화학비료의 사용량 증가는 양분과잉의 한 원인이 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

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가축분뇨 액비는 유기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이 

불가함(퇴비만 공시). 따라서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기본과제인 「경축순환농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정학균 외 2020) 연구의 일환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치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으며, 조사업체 수는 총 30개임.

15) 2018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급함. A등급인 경우 ha당 30만 원, B등급 

20만 원, C등급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시 등급별로 ha당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됨(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검색일: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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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액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 [별표1] 허용물질의 종류에 액비를 포함시킬 필요

가 있음.16) 

• 다만,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액비가 친환경농자재로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동물

용의약품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유래

되고,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 규격에서 정한 가축분뇨 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한 액비에 한

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화학비료는 성분을 알지만 퇴‧액비는 비료 성분을 알지 못하여 농경지에 과다 투입될 수 있음. 퇴‧액

비는 미량원소, 유기물(부식물질), 유용미생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나 퇴비는 유기물 함량(30% 

이상), 액비는 N, P, K 합계(0.3%)만으로 규격을 한정하여 본래 가치가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비료

성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원료 표시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의 포장지에 N, P, K, OM 함량을 표시하여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음(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자료집).

3.4.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

경축순환농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구

•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양분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가능

한 농업을 저해하게 됨.  

• 사람·환경·지역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축순환농업을 활

성화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비료로 이용하고, 경종농가의 농업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이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영비 압박을 줄임으로써 

환경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정부는 농정 전환을 추진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국정과제 83번째로 지속가능한 농식

품산업 기반 조성을 설정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에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가시화됨.

•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추진 중임. EU의 경우 새롭

게 제안된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 eco-scheme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eco-scheme

16)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에 액비를 포함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규제 개선 내용은 2020년 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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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농가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음. 또한, 최근 EU가 

제시한 그린 딜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에는 바이오 기반 순환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 활성화가 있음. 

•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개발하고, 농업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잔류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필요한 혐기성 소화조에 투자할 것을 농민들에게 권고하는 것임. 농장이 식음료 산업, 하수, 폐수 등 

다양한 폐기물과 잔류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제시함.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화 검토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라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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